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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

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

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

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

급여를 적용합니다(제10조 제2항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합니다(제10조의2 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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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

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

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제47조 제1항). 

 

마.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

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제73조 제2항 신설). 

 

바.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80조 제2항 신설). 

 

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

복지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0조 제1항).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2019. 1. 15. 및 2019. 7. 16. 시행) 

http://www.jipyong.com/newsletter/labor/23_201902/download/law8_download.pdf

